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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330호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3.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명칭 :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10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07,010㎡

4. 공람내용 : 정비계획수립(안)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안)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구보 게재일 기준]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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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3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8-38호(2008.09.04.)로 사업시행인가한 신현시장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부터 사업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 사업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3.  2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공람기간 : 2010. 03. 22 ~ 2010. 04. 05 (15일간)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 032-560-4437)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 032-572-6238)

3. 공람내용 : 사업변경인가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 업 명 :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72번지

  다. 사업시행자 :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민순

  라. 대지면적 : 3,104.7㎡

  마. 연 면 적 : 26,645.12㎡

  바.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사. 건축계획 : 지하5층 지상16층 / 1개동 / 공동주택(56세대) 및 판매․제1종근생

5.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구청(지역경제과)과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사업변경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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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현시장 재건축정비사업

공람기간  2010년 03월 22일 ~ 2010년 04월 05일 (15일간)

대상물건지
 토지소재지 :     동       번지                (소유면적:          ㎡)

 건물소재지 :     동       번지   층    호     (소유면적:          ㎡)

의견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권리

관계

의견내용

공 람 의 견 서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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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345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예지인광고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7블럭5롯트
105,106호 김영미 일반 2010.03.19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3. 19 -  2010. 03. 26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1)소매인지정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3.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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